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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구합 분할연 지 에 른 연 액변경처분 취소2014 1272

원 고 ○○○

피 고 국민연 공단

변 종 결 2015. 3. 19.

판 결 고 2015. 4. 9.

원고 청구를 각한다1. .

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2. .

피고가 원고에 하여 한 분할연 지 에 른 연 액변경처분 취소한2014. 6. 23.

다.

처분 경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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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원고 생 는 부 지 국민연 가입자 자격. (1953. 3. 5. ) 1988. 1. 1. 2008. 12. 31.

지하다가 가 인 조 노 연 권 취득하여60 2010. 6. 14. 2010. 7.

부 피고 부 노 연 지 고 있다30. .

나 한편 원고는 생 과 인신고를 하 고. 1975. 8. 15. (1953. 5. 5. ) , 2004. 2.◆◆◆

상 이 등 청구하는 소를 하 며 청주지 법원 드단10. ( 2004◆◆◆

소송에 조 이 립하여 원고 이 하 다743 ), 2004. 4. 21. .◆◆◆

다 피고에게 국민연 법 조 항에 라 분할연. 2014. 4. 24. 64 1◆◆◆

지 청구하 고 이에 피고는 에 하여 분할연 지 결 한, 2014. 6. 2. ◆◆◆

후 원고에게 원고 연 액 원에 원 감액하는 내, 2014. 6. 23. 774,440 491,620

용 연 권 내용변경 통지를 하 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( ‘ ’ ).

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하여 심사를 청구하 나 청구는. 2014. 7. 16. ,

각 었다2014. 8. 21. .

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각 가지번 있는 것 가지번 포[ ] , 1 3 (

함 이하 같다 내지 증 각 재, ), 1 5

이 사건 처분 법 여부2.

가 원고 주장.

국민연 법 조 항 분할연 권이 인 는 우자 요건64 1

우자 국민연 가입 간 인 간이 이상일 것 규 하고 있는 분할연‘ 5 ’ ,

권 취지는 인 간 동안 신 질 여도를 인 하는 데 있는 ,․

국민연 법 조 항 국민연 법 용 상 사실 계에 있는 자를 포함3 2

하는 등 종합하면 분할연 권이 인 는 우자 요건 인 간, ‘ 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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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질 인 인 계가 지 고 있는 경우를 미한다고 이 상당하다 그런데. ◆

원고 국민연 가입 간이 개시 인 경 가출하 고 이후 원고1986. 11. ,◆◆

실질 인 인 계를 지하지 아니하 는 이 원고 국민연 가입 간, ◆◆◆

동안 원고 법 상 인 계에 있었다고 하 라도 사실상 인 계가 파탄 어 있었

이상 국민연 법 조 항 소 국민연 가입 간 인 간이, 64 1 ‘◆◆◆

이상인 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 이 다른 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5 ’ ,

분 법하다.

나 계 법.

별지 재 같다.

다 판단.

국민연 법 조 항 인 간 우자 가입 간 인 간만1) 64 1 ‘ (

해당한다 이 이상인 자가 우자 이 하고 우자 사람이 노 연) 5 ( 1 ),

권자이며 가 었 경우에는( 2 ), 60 ( 3 )1) 그 부 그가 생존하는 동안

우자 자 노 연 분할한 일 한 액 연 있다고 규 하고’ ,

항 항에 른 분할연 액 우자 자 노 연 액 인 간에 해2 ‘ 1

당하는 연 액 균등하게 나 액 한다고 규 하고 있다’ .

규 국민연 법 조 조 항 조 항 등 종합해 보1 , 58 1 , 65 1

면 국민연 법상 분할연 도는 국민연 가입자인 우자 이 한 자가 일 연,

에 도달하면 그 우자이었 자가 는 노 연 액 인 간에 해당하는 연 액

균분하도 하는 것 인 파탄사 나 여 도 상 없이 우자 이 한,

1) 부 법 조에 라 생인 만 가 어야 분할연 권 취< 8541 , 2007. 7. 23.> 8 1953 61◆◆◆

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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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노후안 하여 일 액 소득 보장해 주는 도라고 할 것이다.

이 사건 법리에 추어 보건 앞 든 각 증거에 변 체 취지2) ,

를 보태어 인 는 다 과 같 사 즉 원고는 부 지, 1988. 1. 1. 2008. 12. 31.

국민연 가입자 자격 지한 후 조 노 연 권 취득한 원2010. 6. 14. ,

고는 과 인신고를 마 고 재판상 이 할 지1975. 8. 15. 2004. 4. 21.◆◆◆

법 상 인 계를 지한 피고에게 분할연 지 청구, 2014. 4. 24.◆◆◆

하 고 만 에 도달한 등 종합하면 국민연 법 조, 2014. 5. 5. 61 , 64◆◆◆

항에 한 분할연 요건 충족하 다고 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1 .

가 과 법 상 이 하 에 사실상 인 계가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하 라◆◆◆

도 일 간 인 계를 지한 우자 노후 안 해 인 는 분할연 도,

취지 등 고 하면 사실상 인 계가 지 지 아니하 간이 국민연 법, 64

조 항 소 이상 인 간에 외 다고 보 어 우므 분1 ‘5 ’ , ◆◆◆

할연 권 부 할 없 므 이 같 에 이루어진 피고 이 사건,

처분 법하다.

결3.

그 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하 하여 주 과 같이

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승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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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 인

판사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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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법령

국민연 법■

제 조 목1 ( )

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는 사망에 하여 연 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,

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.

제 조 정의 등3 ( )

이 법을 용할 때 배우자 남편 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 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, .②

제 조 수 권 보호58 ( )

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· .①

수 권자에게 지 된 여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액 이하의 여는 압류할 수 없다.②

제 조 노령연 수 권자61 ( )

가입기간이 년 이상인 가입자 는 가입자 던 자에 하여는 세 특수직종근로자는10 60 ( 55①

세 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 을 지 한다) .

가입기간이 년 이상인 가입자 는 가입자 던 자로서 세 이상인 자가 통령령으로10 55②

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 항에도 불구하고1 60

세가 되기 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액의 연 이하 조기( "

노령연 이라 한다 을 받을 수 있다" ) .

제 조 분할연 수 권자 등64 ( )

혼인 기간 배우자의 가입기간 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이 년 이상인 자가( . ) 5①
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 던 자의 노령연 을

분할한 일정한 액의 연 이하 분할연 이라 한다 을 받을 수 있다( " " ) .

배우자와 이혼하 을 것1.

배우자 던 사람이 노령연 수 권자일 것2.

세가 되었을 것3. 60

제 항에 따른 분할연 액은 배우자 던 자의 노령연 액 부양가족연 액은 제외한다 혼1 ( )②

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 액을 균등하게 나 액으로 한다.

제 항에 따른 분할연 은 제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년 이내에 청구하1 1 3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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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 한다.

제 조 분할연 과 노령연 의 계 등65 ( )

제 조 제 항에 따른 분할연 수 권은 그 수 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 던 자에게 생긴64 1①

사유로 노령연 수 권이 소멸 정지되어도 향을 받지 아니한다· .

부칙 법률 제 호< 8541 , 2007. 7. 23.>

제 조 여의 지 연령에 한 용례8 ( )

법률 제 호 국민연 법 개정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부터5623 48 1 3 , 56 1 , 56 2

제 항까지 제 조 제 항 각 호 같은 조 제 항 각 호 제 조의 제 항 각 호 제 조의 제4 , 57 3 4 , 57 2 1 , 57 4 1ㆍ

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 단서 제 호 단서 제 조 제 항 본문과 제 조 제 항, 58 2 , 63 1 3 5 , 66 1 67 1ㆍ

제 호 제 항 단서 제 조의 여에 한 지 연령은 그 지 연령에 한 각각의 규정1 2 93 2ㆍ

에도 불구하고 그 지 연령에 년부터 년까지 출생자는 세를 년부터 년까지1953 1956 1 , 1957 1960

출생자는 세를 년부터 년까지 출생자는 세를 년부터 년까지 출생자는 세2 , 1961 1964 3 , 1965 1968 4

를 년 이후 출생자는 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용한다, 1969 5 .


